
퇴직연금의 회계와 세무처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efined Benefit)Ⅰ

의의의의의의의의1.1.1.1.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의 운용결과

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를 말한다.

회계처리회계처리회계처리회계처리2.2.2.2.

종업원이 근무하는 경우(1)

퇴직급여상당액1)

대차대조표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다 종업원이 아직 퇴직하지는 않았으.

나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대차대조표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의 수령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이 때 지급

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다.

즉 종전과 동일하게 퇴직급여추계액 해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로 계상하면

된다.

차( ) 퇴 직 급 여
비용( )

× × × 대( ) 퇴 직 급여 충 당금
고정부채( )

× × ×

퇴직연금불입액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대차대조표에는 운용되는 자산을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 “

금운용자산 으로 표시하고 그 구성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 주석으로” , .

공시하는 구성내역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에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표시할 경우에 계상될 계정과목과 금액을 말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대차대조표에 표

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미지급금에서 퇴( )

직급여와 관련된 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 ) .

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차( )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 )

지급수수료

대차대조표상 표시〈 〉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운용자산

× × ×

× × ×

× × ×

× × ×

대( ) 현금 및 현금등가물

× × ×

× × ×

부담금의 결정(2)

의 경우 최종적으로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진다하더라DB

도 도산 등 사실상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사외에

적립해야 하는 기준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 호.( 125 )․
기준금액은 다음이 금액 중 큰 금액을 적립되어야 한다.

적립금액 Max(1, 2)＝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1. { (－

여 발생하는 급여지급을 위하여 산정되는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 과거 근무기간＋

분에 대한 급여지급을 위하여 산정되는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 × 60%
당기말 퇴직급여추계액2. × 60%

상기 적립금액의 의미는 매년 로 불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DB

여야 한다 불입된 적립금의 운용에서 적립금의 증감이 발생하게 되므로 재무건전.

성 평가일보통 결산일과 근접된 일일 것임 현재 적립금의 평가금액이 상기 적립( )

금액 해당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립금의 평가금액이 부족한 경.

우에는 차액 해당액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한다 적립금액의 결정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는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해당금액을 산출하는 공식에 있다 이는 보험수리적인.

접근에 의한 방식인데 회사에서는 산출할 능력이 없고 운용회사에서 산출하여DB

회사에 통보해 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저자의 판단으로는 운용회사에서도. DB

상당기간은 이를 실질적으로 계산하기보다는 의 추계액기준과 비슷한 금액으로2.

회사에 통보할 것으로 보여지며 당분간은 로 불입된 적립금액의 결산일 현재 평DB

가금액이 당기말 추계액의 이상이 되어야 하는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본다60% .

적립금 운용수익의 처리(3)

제도에서의 적립금 운용수익은 회사한테 귀속되게 된다 즉 운용수익이 많이DB . ,

발생할수록 상기 에 의한 적립금액에 해당되도록 불입하여야 하는 금액이 감소(2)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립금 운용수익은 에 가입한 회사의 영업외수익으. DB

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때 운용수익에 대여도 자산관리수수료를 운용회사에 지급하.



여야 한다.

차( ) 퇴직연금운용자산
지 급 수 수 료

× × ×

× × ×

대( ) 퇴직연금운용수익
영업외수익( )

× × ×

매년 퇴직연금추가불입액의 결정(4)

기준 적립금 해당액의 산출①

당기말 퇴직급여추계액 이상× 60%

추가 불입전 적립금액 평가②

기초 적립금평가액.ㄱ

당기 퇴직급여지급액.ㄴ

당기 운용수익증가액.ㄷ

기말 적립금평가액. ( )ㄹ ㄹ＝ㄱ－ㄴ＋ㄷ

추가불입액의 산출③

① － ②

종업원이 퇴사하는 경우(5)

일시금을 선택한 경우1)

종업원이 퇴직시 일시금의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회사와 운용업자가 각각DB

지급해당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이때 가장 유의할 점은 에서 운용되고 있. DB

는 적립금총액에서 종업원의 퇴직급여해당액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상당수의 기업이 적립금을 추계액의 로 적립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DB 100%

때문에 종업원의 퇴직급여를 적립금에서 전액 지급하면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DB

이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업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운용사업자는 전기의 재무건전성 평DB

가기준일 현재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에 전기의 적립비율최소한 추계액의( 60%

이상을 곱한 금액만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에서의 퇴직급여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이므로 회사에서 퇴직급여전액에. DB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 차액을 지급하면 된다.

차( ) 퇴 직 급 여 충 당 금 × × × 대( ) 퇴직연금운용자산
현금 및 현금등가물
예 수 금

× × ×

× × ×

× × ×

주1)

주2)

주 전기말 퇴직급여추계액 적립비율1) × DB

주 에서의 퇴직급여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임2) DB

연금을 선택한 경우2)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이후 퇴직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야 할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의 현재가치를 측정하여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계상한‘ ’

다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은 퇴직 후 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추.

정하고 그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만기가 비슷한 국공채의 매 대차대조표일 현,

재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할인한다 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이 바뀌거나.

할인율이 바뀜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연금미지급금 증감액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재가치 증가액은 퇴직급여비용로 회계처리한다 퇴직연금미지급금 중 결산일로( ) .

부터 년 이내의 기간에 지급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유동성대체는 하지 아니한다1 .

다만 결산일로부터 년 이내의 기간에 지급이 예상되는 퇴직연금합계액과 부담금, 1

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퇴직한 이후에 회

사가 연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상기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

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규약에서 종업원이 연금수령을 선택할 때 회사가 퇴,

직일시금 상당액으로 일시납 연금상품을 구매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퇴직일시금을 지급함으로써 연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

퇴직시점.ㄱ

종업원에 대해 기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하고 종업원이 수령하게 될 퇴,

직연금의 현재가치를 퇴직연금미지급금 의 계정과목으로 고정부채로 회계처리한“ ”

다 이때 대차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전액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한다. .

차( ) 퇴 직 급 여 충 당 금
고정부채( )

퇴 직 급 여
판매비와관리비 등( )

× × ×

× × ×

주3)

주4)

대( ) 퇴직연금미지급금
고정부채( )주2)

× × × 주1)

주 종업원이지급받게될퇴직연금의현재가치 이때 사망률과같은보험수리적1) . ,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하되할인율은대차대조표일현재 만기가비슷한국공채

시장이자율로 한다.

주 대차대조표일로부터 년 이내에 지급될 퇴직연금이라 하더라도 고정부채로2) 1

분류한다.

주 종업원에 대하여 기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3)

주 대차차액4)

퇴직연금 지급시점.ㄴ

종업원에게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퇴직연금미지급금과 퇴직연금운용자산을



동액을 차감하여 상계한다.

차( ) 퇴직연금미지급금
고정부채( )

× × × 대( ) 퇴 직 연 금 운 용 자 산
퇴직연금미지급금( ( ))－

× × ×
주)

주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퇴직연금미지급금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매 결산일.ㄷ

매 결산일마다 종업원이 수령하게 될 퇴직연금에 대한 현재가치를 다시 추정하

여 발생된 퇴직연금미지급금 변동액을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한다.

차( ) 퇴 직 급 여
판매비와관리비 등( )

× × × 대( ) 퇴직연금미지급금
고정부채( )

× × × 주)

주 퇴직연금미지급금의 변동은 다음 세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

추정사망률이 변동되는 경우1.

할인율국공채 시장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2. ( )

시간 경과에 따른 현재가치 증가3.

상기의 퇴직연금미지급금을 계상하는 회계처리는 종업원이 연금신청시 연금지급

금액은 회사에서 불입한 적립금에서 지급된다는 전제이다 그러나 당분간 한국DB .

에서의 제도에서는 종업원이 연금신청시 일단 적립금에서 종업원에게 일시DB DB

금으로 지급이 되고 종업원이 이를 운용사업자의 연금상품을 구매하는 형태로DB

운용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실지로는 퇴직연금미지급금의 계상은 발생하지 않고.

일시금지급시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주 소득세법상연금소득에해당되어퇴직소득에대한원천징수의무는발생하지않)

으며 운용사업자가 연금소득 지급시 의 원천징수가 발생한다DB 5% .

이때 종업원이 수령한 일시금으로 전액 연금상품을 구매하면 당연 연금소득에

해당 될 것인데 만일 일부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일부를 연금상품을 구매하면

각각 퇴직소득과 연금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퇴직급여제도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는 경우(6)

각 제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은 합산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그러나 퇴직급여.①

제도에서 경과적으로 존재하는 퇴직보험예치금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

직연금운용자산과 구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퇴직보험에 대한 주요 계약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어떤 제도에서 초과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②

다면 다른 제도의 부채와 상계한다.

차( ) 퇴 직 급 여 충 당 금 × × × 대( ) 퇴직연금운용자산
현금 및 현금등가물

× × ×

× × ×

주)



회사에는 어떤 제도의 초과자산을 다른 제도의 부채를 결제하는데 사용할.ㄱ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고 실제로 사용할 의도도 있다.

회사에는 어떤 제도의 초과자산을 다른 제도의 부채를 결제하는데 사용하여.ㄴ

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상 처리법인세법상 처리법인세법상 처리법인세법상 처리3.3.3.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은 기존의 퇴직보험료와 동일하

게 다음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법령 의.( 44 2 )③

퇴직급여추계액기준 손금한도(1)

당해 사업연도말
퇴직급여추계액 －

당해 사업연도말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 －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등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등

＝

기초퇴직보험충당금 등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

퇴직보험
충당금 등

손금부인누계액
－

기중퇴직
보험금 등

수령 및 해약액

당해 사업연도말 퇴직급여추계액1)

이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근무하는 임원 및 사용인이 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법인의 정관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하는 퇴직급여해당액을 말한다.

당해 사업연도말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2)

이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에서 세무상 손금부

인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장부상 기말잔액과 손금부인누계액은 당해 사업.

연도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및 부인액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퇴직.

보험료 및 퇴직연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기 이전에 퇴직급여충당금내부적립과( )

관련된 세무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등3)

이는 기초퇴직보험충당금잔액및전기까지세무조정시신고조정에의해손금산입

된퇴직보험료및퇴직연금이하 퇴직보험료등 이라한다의합계액에서퇴직보험( ‘ ’ )

료 등의세무상손금부인누계액과당기중에퇴직보험금등의수령및해약액과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법칙 이는 전.( 24 )②



기까지결산조정또는신고조정에의하여손금으로산입된보험료중당기말까지퇴

직급여지급 등에 사용하고 남은 보험료 등을 말하는 것이다.

퇴직보험예치금 등 기준 손금한도(2)

사업연도말
퇴직보험예치금 등 계 －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등

기초퇴직보험
예치금 등 －

기중퇴직보험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 ＋

당기퇴직보험예치금
등의 납입액

사업연도말 퇴직보험예치금 등 계1)

이는 기초퇴직보험예치금 및 퇴직연금운용자산이하 퇴직보험예치금 등이라 한( ‘ ’

다 등 잔액에서 기중에 퇴직보험예치금 등의 수령 및 해약액을 차감하고 당기에)

불입한 퇴직보험료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즉 당기말 현재 보험회사에 불입한.

퇴직보험료 등의 총잔액을 말한다.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등2)

의 과 동일하다‘(1) 3)’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퇴직보험 등 의 유효기간( )중점사항
현재퇴직보험등에가입한회사에대하여는 까지2005. 12. 1. 2010. 12. 31.

퇴직급여제도를설정한것으로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부칙제 조 그러므.( 2 )

로 법인세법에서도 까지불입되는퇴직보험료등에대하여는상기2010. 12. 31.

의 한도내에서 손금산입된다3. .

이후에는퇴직보험료등의신규가입은허용되지않으며2005. 12. 1. 2005. 12.

현재 이미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은 종전과 동일하게 신입사원들에 대하여도1.

퇴직보험 등의 가입이 까지 허용된다2010. 12. 31. .

소득세법상 처리소득세법상 처리소득세법상 처리소득세법상 처리4.4.4.4.

일시금을 선택한 경우(1)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회사에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소령.( 203 )⑤

연금을 선택한 경우(2)

연금소득에 해당되어 연금수령시 사업자가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DB 5% .

연금소득이 연 백만원을 초과시는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6 ․



부하여야 한다.

개인퇴직계좌 로의 입금을 신청한 경우(3) (IRA)

과세이연에 해당되어 퇴직소득 등으로 보지 않는다.①

종업원은 회사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사는 퇴직소득이연명세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연금사업자에게IRA③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는 퇴사일의 다음연도 월말일까지 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2④ ③

여야 한다.

기타(4)

기존의 퇴직급여제도에서 퇴직급여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개인퇴직계①

좌 로 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의 과세이연이 가능하다(IRA) .

제도에서는 중간정산의 개념이 도입될 수 없다 이는 중도인출의 적용이 배DB .②

제되기 때문이다 단 가입 후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퇴. , DB

직일시금을 지급하고 이는 중간정산으로 간주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중단 등을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를 지급할 수 있고 추후 다시 를 가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 중간정산이DB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때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

에서 수령한 퇴직일시금. DBㄱ

중단일 등 시점의 평균임금.ㄴ

중간정산 대상기간. ÷ㄷ ＝ ㄱ ㄴ

개인형 제도에서의 개인부담금 소득공제여부IRA③

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 개인이 자금을 불입하는 경우 연 만원까지 소득공DC 300

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소득공제와 합산하여 만원까지 한도를 받을( 300 )

수 있다.

그러나 개인형 제도에서는 개인부담금이 없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유IRA

의하여야 한다 반면 기업형 제도 인이하의사업장는기본적으로 연금. IRA (10 ) DC

제도와 동일하므로 개인부담금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개인형 제도에서의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IRA④

개인형 제도는 근로자 본인의 자유의사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요건도IRA

가입기간이 년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이 적용배제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10 .

일단 가입 후에는 세 이전에는 연금수령은 물론 일시금수령도 불가능한 점에55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중도인출은 가능하므로 제도 가입시 신중하게 가입. , IRA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년도에 퇴직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방안2006⑤

및 연금제도에 소급가입한 경우. DB DCㄱ

년 이전 근무분에 대하여 년 이후에 소급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근2005 2006

무연수가 년 이상이고 근로자의 나이가 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신청시10 55

연금의 수령이 가능하다.

제도에 가입한 경우. IRAㄴ

제도에 가입하고 근로자의 나이가 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신청시 연IRA 55

금의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일시금과 연금의 수령형태중점사항

퇴직급여제도1.

일시수령을 선택한 경우(1)

회사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타 회사의 연금제도로 이체를 신청한 경우(2) DC

과세이연에 해당되어 퇴직소득 등으로 보지 않는다.①

종업원은 회사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사는 퇴직소득이연명세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연금사업DC③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는 퇴사일의 다음연도 월 말일까지 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2④ ③

제출하여야 한다.

제도로 입금을 신청한 경우(3) IRA

과세이연에 해당되어 퇴직소득 등으로 보지 않는다.①

종업원은 회사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사는퇴직소득이연명세서와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연금사업IRA③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는 퇴사일의 다음연도 월 말일까지 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2④ ③

제출하여야 한다.

확정급여형연금제도2.

일시금을 선택한 경우(1)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회사에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소령.( 203 )⑤

연금을 선택한 경우(2)

연금소득에해당되어연금수령시 사업자가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한DB 5%

다 연금소득이 연 백만원을 초과시는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종합소득. 6

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퇴직계좌 로의 입금을 신청한 경우(3) (IRA)

과세이연에 해당되어 퇴직소득 등으로 보지 않는다.①



종업원은 회사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사는퇴직소득이연명세서와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연금사업IRA③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는 퇴사일의 다음연도 월 말일까지 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2④ ③

제출하여야 한다.

확정기여형연금제도3.

일시금수령을 선택한 경우(1)

연금사업자가퇴직소득으로원천징수한다 이때회사는 연금사업자에DC . DC

게 근로자퇴직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연금을 신청한 경우(2)

연금소득에 해당되어 연금사업자가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DC .

타회사의 연금제도로 이체를 신청한 경우(3) DC

과세이연에 해당되어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①

퇴직자는 연금사업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DC .②

연금사업자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DC③

을 타회사 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DC .

연금사업자는퇴사일의다음연도 월말일까지 의서류를관할세무DC 2④ ③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도로 입금을 신청한 경우(4) IRA

과세이연에 해당되어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①

퇴직자는 연금사업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IRA .②

연금사업자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IRA③

을 타회사 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IRA .

연금사업자는퇴사일의다음연도 월말일까지 의서류를관할세무IRA 2④ ③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퇴직계좌제도4.

일시금수령을 선택한 경우(1)

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IRA .

연금수령을 선택한 경우(2)

연금사업자가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IRA .

예제 신설법인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시(DB)

자료1. Ⅰ

승수주는 신설됨 회계연도는 부터 까지임(1) ( ) 2005. 12. 1. .( 1. 1 12. 31 )

가 승수주에 입사함(2) 2005. 12. 1. A, B, C ( )

년도에승수주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가입하기로노사합의함(3) 2006 ( )



승수주는퇴직연금의운용관리업무와자산관리업무를동시에수행하는윤(4) ( )

종보험주를 연금사업자로 선정하였다( ) .

퇴직연금규약에 연금수령기간은 년으로 정하였다(5) 10 .

승수주와 윤종보험주는 퇴직연금부담금을 매년 월 일에 불입하며(6) ( ) ( ) 12 30

결산일현재승수주의퇴직급여추계액의 해당금액이적립되도록하였( ) 60%

다.

승수주가 부담해야 하는 윤종보험주에 대한 수수료율은 이다(7) ( ) ( ) 1.5% .

자료2. Ⅱ

현재 퇴직급여추계액(1) 2006. 12. 31.

A : 2,000,000

B : 3,000,000

C : 5,000,000

10,000,000

퇴직연금불입액 수수료 별도지급(2) 2006. 12. 30. : 6,000,000( 90,000 )

회계처리(3) 2006. 12. 31.

차( ) 퇴 직 급 여 10,000,000 대( ) 퇴 직 급 여 충 당 금 10,000,000

차( ) 퇴직연금운용자산

지 급 수 수 료

6,000,000

90,000

대( ) 현금 및 현금등가물 6,090,000

상의 표시(4) B/S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6,000,000 4,000,000

자료3. Ⅲ

가 퇴사하였고일시금해당퇴직급여액은 원이다(1) 2007. 6. 30. A 3,000,000 .

차( ) 퇴 직 급 여 충 당 금 3,000,000 대( ) 퇴직연금운용자산

현금 및 현금등가물

예 수 금

1,200,000

1,707,600

92,400

주1)

주2)

주 근로자 가 퇴사시 퇴직급여해당액 원을 퇴직연금운용자산에1) A 3,000,000

서 전액지급되는것이아님에유의하여야한다 직전연도 의퇴직급여추. A

계액에회사전체의적립비율인 를곱한금액만윤종보험주가근로자60% ( )

에게 지급한다A .

주 의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승수주에 있다 그러므로2) DB ( ) .

승수 주가 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퇴직소득세 해당액을 원천징수하여( ) A

차감지급하게 된다 만일적립비율이높아연금사업자가근로자에게지급.

하는금액에퇴직소득세해당액이포함되어있다면세금해당액을차감하여



근로자에게지급하고 세금해당액은회사로자금을대체하여회사가원천,

세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퇴직소득과세표준 3,000,000 (1,350,000 600,000)＝ － ＋

1,050,000＝

산출세액 ＝
1,050,000

2
× 8% × 2

84,000＝

총원천세액 84,000 8,400＝ ＋

92,400＝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2) 2007. 12. 31.

B : 5,000,000

C : 8,000,000

D : 2,000,000 입사(2006.4.1 )

15,000,000

현재퇴직연금운용자산평가액 적립금운용증가(3) 2007. 12. 30. 5,500,000(

액은 이며 운용수수료는 이다800,000 , 100,000 )

기초 퇴직연금운용자산 6,000,000

당기 퇴직급여 지급액－ 1,200,000

당기 운용증가액＋ 700,000

기말 퇴직연금운용자산＝ 5,500,000

차( ) 퇴직연금운용자산

지 급 수 수 료

700,000

100,000

대( ) 퇴직연금운용수익

영업외수익( )

8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추가불입액(4) 2007. 12. 30. 3,500,000

기말 퇴직급여추계액 적립비율× 15,000,000 × 60%＝ ＝ 9,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평가액－ 5,5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추가불입해당액＝ 3,500,000

차( ) 퇴 직연금운용자산

지 급 수 수 료

3,500,000

52,500

대( ) 현금 및 현금등가물 3,552,500

회계처리(5) 2007. 12. 31.

차( ) 퇴 직 급 여 8,000,000
주)
대( ) 퇴 직 급 여 충 당 금 8,000,000

주 당기말추계액 전기말추계액 당기지급액) 15,000,000 10,000,000－ ＋

3,000,000

당기 설정액 8,000,000＝

상 표시(6) B/S

퇴직급여충당금 15,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9,000,000 6,000,000



세무조정4.

년(1) 2006

년 이상 근속한 에 대한 총급여액 원 전제1) 1 A, B, C 60,000,000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2)

한도액 : Min( , ) 4,000,000① ㄱ ㄴ ＝

총급여액 기준.ㄱ

60,000,000 × 1/10 6,000,000＝

추계액 기준.ㄴ

10,000,000 × 40% 4,000,000＝

세무조정②

손금불산입퇴직급여충당금 유보6,000,000․ ․ ․
퇴직연금에 대한 세무조정3)

손금산입퇴직연금 유보6,000,000△․ ․ ․
년(2) 2007

당기 퇴직급여지급에 대한 세무조정1)

손금불산입퇴직연금 유보1,200,000∙ ․ ․ ․
손금산입퇴직급여충당금 유보1,200,000∙ ․ ․ ․

저자주
년부터 퇴직연금제의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의2007

손금산입한도가 다음과 같이 축소된다.

총급여액 기준1.

총급여액주) × 5%

주 회사는 퇴직급여규정에 년 미만 퇴직자도 퇴직급여를 지급시는 년 미만) 1 1

근속자의 총급여도 포함함

추계액 기준2.

추계액 × 35%주)

주 년까지는 가 적용되며 년부터는 가 적용됨) 2008 35% 2009 30%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2)

에 대한 총급여액 원 전제B, C, D 80,000,000①

한도액 : Min( , ) 3,050,000② ㄱ ㄴ ＝

총급여액 기준.ㄱ

80,000,000 × 5% 4,000,000＝

추계액 기준.ㄴ

15,000,000 × 35% (10,000,000 6,000,000 1,800,000－ － － 주))

3,050,000＝

주 한도액계산시당기퇴직급여지급액은회사에서 에게직접지급하는) A



을 말함1,800,000

한도초과액③

8,000,000 3,050,000－

4,950,000＝

세무조정④

손금불산입퇴직급여충당금 유보4,950,000․ ․ ․
퇴직연금에 대한 세무조정3)

한도액①

추계액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인정15,000,000 － 5,250,000주1)

당기 퇴직연금불입전 기손금산입액－ 4,800,000주2)

4,950,000＝

주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잔액 당기말 손금부인누계액1) 15,000,000 －

9,750,000

= 5,250,000

주 전기퇴직연금불입액 당기퇴직연금지급액2) 6,000,000 1,200,000－

4,800,000＝

당기 퇴직연금불입액②

운용증가액 당기 불입액700,000 3,500,000＋

4,200,000＝

세무조정③

손금산입퇴직연금 유보4,200,000△․ ․ ․
년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4) 2007 ( )

과 목 기 초 감 소 증 가 기 말
퇴직급여충당금
퇴 직 연 금

6,000,000

6,000,000△

1,200,000

1,200,000△

4,950,000

4,200,000△

9,750,000

9,000,000△

예제 기존법인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시 소급가입한 경우(DB) :

자료1. Ⅰ

승수주는 설립된법인임회계연도는 부터 까지임(1) ( ) 1970. 7. 1. ( 1. 1. 12. 31 )

승수 주는 년까지 퇴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2) ( ) 2005 .

년도에승수주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가입하기로노사합의하(3) 2006 ( )

였다 이때 년도까지의퇴직급여에대하여도소급하여퇴직연금에가입. 2005

하기로 하였다.

승수주는 연금사업자로 윤종보험주를 선정하였다(4) ( ) ( ) .

퇴직연금규약에 연금수령기간은 년으로 정하였다(5) 5 .

승수주와윤종보험주는퇴직연금부담금을매년 월 일에불입하며(6) ( ) ( ) 12 30 ,

결산일현재승수주의퇴직급여추계액의 해당금액이적립되도록하였( ) 60%

다.



승수주가 부담해야 하는 윤종보험에 대한 수수료율은 이다(7) ( ) 1.5% .

자료2. Ⅱ

현재퇴직급여추계액 는모두근속연수가 년이넘(1) 2005. 12. 31. (A, B, C 10

었음)

A : 20,000,000

B : 30,000,000

C : 50,000,000

100,000,000

상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상손금부인액(2) 2005. 12. 31. B/S 100,000,000(

은 임60,000,000 )

현재 퇴직급여추계액(3) 2006. 12. 31.

A : 25,000,000

B : 35,000,000

C : 60,000,000

120,000,000

에 대한 연간 총급여액은 이다A, B, C 150,000,000 .

퇴직연금불입액 수수료 별도지급(4) 2006. 12. 30. : 72,000,000( 1,080,000 )

차( ) 퇴직연금운용자산

지 급 수 수 료

72,000,000

1,080,000

대( ) 현금 및 현금등가물 73,080,000

회계처리(5) 2006. 12. 31.

차( ) 퇴 직 급 여 20,000,000 주) 대( ) 퇴 직 급 여 충 당 금 20,000,000

주 당기 설정액 당기말 추계액 전기말 추계액 당기 지급액) ＝ － ＋

120,000,000 100,000,000 0 20,000,000＝ － ＋ ＝

상 표시(6) B/S

퇴직급여충당금 120,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72,000,000 48,000,000

자료3. Ⅲ

가 퇴사하였고일시금해당퇴직급여액은 이다(1) 2007. 12. 30. A 30,000,000 .

의 근속연수는 년이며 일시금의 수령을 선택하였다(2) A 12 .

차( ) 퇴 직 급 여 충 당 금 30,000,000 대( ) 퇴직연금운용자산

현금및현금등가물

예 수 금

15,000,000

14,040,800

959,200

주1)

주2)

주 직전연도 의 퇴직급여추계액 적립비율1) A × 60%

25,000,000 × 60% 15,000,000＝ ＝

주 퇴직소득과세표준2) 30,000,000 (13,500,000 5,600,000)＝ － ＋ ＝

10,900,000



산출세액 ＝
10,900,000
12 × 8% × 12 872,000＝

총원천세액 872,000 87,200 959,200＝ ＋ ＝

의 나이는 세이며 연금의 수령을 선택하였다 퇴직연금규정상 연금수(3) A 57 .

령기간은 년이며 씩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현5 7,000,000 . 2007. 12. 30.

재 년 만기 국공채의 시장이자율은 이다5 4% .

퇴직연금의 현재가치①

2007.12.30. 2008.12.30. 2009.12.30. 2010.12.30. 2011.12.30. 2012.12.30.

7,000,000
＋
7,000,000

＋
7,000,000

＋
7,000,000

＋
7,000,000

1.04 1.042 1.043 1.044 1.045

6,730,769 6,471,893 6,222,974 5,983,629 5,753,489＝ ＋ ＋ ＋ ＋

31,162,754＝

회계처리2007. 12. 30.②

차( ) 퇴직급여충당금

퇴 직 급 여

30,000,000

1,162,754

대( ) 퇴직연금미지급금 31,162,754

연금지급 회계처리2008. 12. 30.③

차( ) 퇴직연금미지급금 7,000,000 대( ) 퇴직연금운용자산 7,000,000

연금소득에대한원천징수는윤종보험주가지급금액의 를원천징수하( ) 5%

며 는 종합소득세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A .․
퇴직연금의 현재가치2008. 12. 30.④

현재 국공재의 시장이자율은 이다2008. 12. 30. 4.5% .

2008.12.30. 2009.12.30. 2010.12.30. 2011.12.30. 2012.12.30.

7,000,000
＋

7,000,000
＋

7,000,000
＋

7,000,000

1.045 1.0452 1.0453 1.0454

6,698,564 6,410,109 6,134,076 5,869,929＝ ＋ ＋ ＋ ＝

25,112,678

차( ) 퇴 직 급 여 949,924
주)

대( ) 퇴직연금미지급금 949,924

주) 25,112,678 (31,162,754 7,000,000) 949,924－ － ＝

퇴직급여추계액이 인 경우 회계처리2007. 12. 31. 130,000,000⑤

차( ) 퇴 직 급 여 40,000,000 주) 대( ) 퇴직급여충당금 40,000,000

주 당기말추계액 전기말추계액 당기지급) 130,000,000 120,000,000－ ＋

액 30,000,000

설정액 40,000,000＝

과동일하게 가연금의수령을선택하였다 그러나 과달리퇴직연금(4) (3) A . (3)



규약에근로자가연금수령선택시회사가퇴직일시금상당액으로일시납연금

상품을 구매하도록 되어있다.

차( )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0 대( ) 퇴직연금운용자산

현금및현금등가물

15,000,000

15,000,000

주1)

주2)

주 직전연도 의 퇴직급여추계액 적립비율1) A × 60%

25,000,000 × 60% 15,000,000＝ ＝

주 퇴직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는 퇴직소득에 대한2)

원천징수의무가 없어 전액 지급한다.

주 대부분의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퇴직3)

연금사업자가 운용하는연금상품으로전환된다 즉 회사에서는일시금. ,

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회계처리가 발생하게 된다.

및 의 경우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5) (3) (4)

원천징수①

매년 지급받는 은 연금소득에 해당되어 윤종보험주가 에게7,000,000 ( ) A

지급시 인 원천징수와 특별징수를 합한 을 차5% 350,000 35,000 385,000

감하여 지급한다.

연금소득금액의 계산②

연금소득총연금액. ( )ㄱ

7,000,000

연금소득공제액.ㄴ

3,500,000 (7,000,000 3,500,000) × 40% 4,900,000＋ － ＝

연금소득금액.ㄷ

7,000,000 4,900,000 2,100,000－ ＝

종합과세③

연금소득이 만원을 초과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600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자료4. Ⅳ

에서 의 퇴직은 일시금으로 지급되었다 전제함(1) 3. A

현재 퇴직급여추계액(2) 2007. 12. 31.

B : 40,000,000

C : 80,000,000

D : 10,000,000 입사(2006.4.1 )

130,000,000

현재 퇴직연금운용자산평가액 적립금운용증가(3) 2007. 12. 30. 65,000,000(

액은 이며 운용수수료는 이다9,000,000 , 1,000,000 )

기초 퇴직연금운용자산 72,000,000

당기 퇴직급여 지급액－ 15,000,000

당기 운용증가액＋ 8,000,000



기말 퇴직연금운용자산＝ 65,000,000

차( ) 퇴직연금운용자산

지 급 수 수 료

8,000,000

1,000,000

대( ) 퇴직연금운용수익

영 업 외 수 익( )

9,000,000

퇴직연금 추가불입액(4) 2007. 12. 30.

기말 퇴직급여추계액 적립비율× ＝ 130,000,000 × 60%

78,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평가액－ 65,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추가불입액＝ 13,000,000

차( ) 퇴직연금운용자산 13,000,000 대( ) 현금 및 현금등가물 13,000,000

회계처리(5) 2007. 12. 31.

차( ) 퇴 직 급 여 40,000,000 대( ) 퇴 직 급 여 충 당 금 40,000,000

주 당기말 추계액 전기말 추계액) 130,000,000 120,000,000－

당기 지급액 30,000,000＋

당기설정액 40,000,000＝

상 표시(6) B/S

퇴직급여충당금 130,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78,000,000 52,000,000

세무조정5.

년(1) 2006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1)

한도액 : Min( , ) 8,000,000① ㄱ ㄴ ＝

총급여액 기준.ㄱ

150,000,000 × 1/10 15,000,000＝

추계액 기준.ㄴ

120,000,000 × 40% (100,000,000 60,000,000 0)－ － －

8,000,000＝

한도초과액②

20,000,000 8,000,000－

12,000,000＝

세무조정③

손금불산입퇴직급여충당금 유보12,000,000․ ․ ․
퇴직연금에 대한 세무조정2)

한도액①

추계액 퇴직급여충당금손금인정액120,000,000 48,000,000－

72,000,000＝

불입액②



72,000,000

세무조정③

손금산입퇴직연금 유보72,000,000△․ ․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3) ( )

과 목 기 초 감 소 증 가 기 말
퇴직급여충당금
퇴 직 연 금

60,000,000

－

－

－

1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년(2) 2007

당기 퇴직급여지급에 대한 세무조정일시금지급에 대한 세무조정1) ( )

손금불산입퇴직연금 유보15,000,000∙ ․ ․ ․
손금산입퇴직급여충당금 유보15,000,000∙ ․ ․ ․
당기 퇴직급여지급을 연금신청시 세무조정2)

실무상으로는상기 처럼근로자가연금을신청한다하더라도회사에3. (4)

서는일시금의지급과동일한처리가이루어지므로상기 과동일한세무1)

조정이 발생하게 된다.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3)

총급여액은 임200,000,000①

한도액 : Min( , ) 10,000,000② ㄱ ㄴ ＝

총급여액 기준.ㄱ

200,000,000 × 5% 10,000,000＝

추계액 기준.ㄴ

130,000,000 × 35% (120,000,000 72,000,000 15,000,000)－ － －

45,500,000 33,000,000＝ －

12,500,000＝

한도초과액③

40,000,000 10,000,000－

30,000,000＝

세무조정④

손금불산입퇴직급여충당금 유보30,000,000․ ․ ․
퇴직연금에 대한 세무조정4)

한도액①

추계액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인정액130,000,000 － 43,000,000
주1)

퇴직연금 기 손금산입액－ 57,000,000주2)

30,000,000＝

주1) 130,000,000 (72,000,00 15,000,000 30,000,000)－ － ＋

= 43,000,000



주2) 72,000,000 15,000,000－

57,000,000＝

당기 퇴직연금불입액②

운용증가액 당기 불입액8,000,000 13,000,000＋

21,000,000＝

세무조정③

손금산입퇴직연금 유보21,000,000△․ ․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5) ( )

과 목 기 초 감 소 증 가 기 말
퇴직급여충당금
퇴 직 연 금

72,000,000

72,000,000△

15,000,000

15,000,000△

30,000,000

21,000,000△

87,000,000

78,000,000△


